
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5. 6. 2.>

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(제4조 관련)

1.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

가.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

것

나.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

것

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

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

경등록을 할 것

라.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

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

마. 삭제 <2025. 6. 2.>

바.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「비료관리법」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

사.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1호

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

아. 하천수의 사용ㆍ관리(농업용도에 한정한다)에 관하여 「하천법」 제50조제

1항,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

자.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3

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

차.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

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,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

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

사용하며,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

카.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

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. 다만,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

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타.「식물방역법」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

할 것

2. 제1호에 따른 이행의무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

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